
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(제8조 관련)

1.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

가.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법 제7조에 따른

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

나.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일

것

다.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

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

라.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

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

마.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

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일 것

바.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

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천500만원 미만일 것

사.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

로 인한 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800만원

미만일 것

2.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

가.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

으로 한다.

나.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제1항제7호에

따른 주소가 농촌지역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

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

는 그 기간을 농촌지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3. 제1호나목에 따른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 산정방법, 같은 호

다목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의 확인방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임가 내 모

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

확인방법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

고시한다.


